
■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개정 2021. 12. 9.>

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(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)

등 급 자 격 기 준

평생교육사 
1급

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

련된 업무(이하 "관련업무"라 한다)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

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

평생교육사 
2급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

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(이하 "관련과목"이라 한다) 중 필수과목

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 다만, 「고등

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에서 필수과목을 이

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.

2.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, 「학점

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

육훈련기관(이하 "학점은행기관"이라 한다)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

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
3.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

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

학점 이상 이수한 자 

  가.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

  나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(이하 "지정양성기관"

이라 한다)

  다. 학점은행기관

4.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

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

급과정을 이수한 자

평생교육사 
3급

1.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, 학점은

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

2.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

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

점 이상 이수한 자 

  가.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

  나. 지정양성기관

  다. 학점은행기관

3.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

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

4.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「초·중등교육

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

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

정을 이수한 자


